
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

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과 유만희 · 이소라 부위원장님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 성 호

의원입니다.

□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참전용사 중, 고

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또 다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만

했던 국군포로의 넋을 기리기 위해 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국군포로

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’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서울특별시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

일찍이 보장하고 그분들의 지원에도 아낌없이 임하고 있음은

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참전용사 중에서도 적지에 억류되어

43호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무시당한 채 희생을 강요당



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국군포로를 위한 법적 자리는

존재하지 않았습니다.

□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그 숭고한 정신에 감히 상

하는 없으며 우리 국토를 피로 물들인 주적을 멸하기 위한 그

함성에 경중이란 없습니다. 다만, 적진에 끌려가 짐승 같은

취급을 받으면서도 언젠가 반드시 귀환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

로 가족들과 함께 버텨온 또 다른 참전용사인 그들은 마땅히

다르게 존중받아야 합니다.

□ 대한민국에 무사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와 그의 가족들은

‘국군포로송환법’에 의거 등록포로로 등록되어 꿈에도 그리던

고국 땅에 사는 시민이 되었습니다만, 아직 그들을 위한 예우

에 대해 법적 자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.

□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참전용사 중에서도 적진에서 자유 대한

민국을 향한 신념을 잃지 않고 견뎌낸 채 귀환한 국군포로에

대한 지원을 국가가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부분을 서울특별시가

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며, 특히나 지원사업에 대한



감사를 넘어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에 관한 조사와 연구까

지 가능한 시립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

하게 된 것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적진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하

면서도 그 의지를 지켜낸 국군포로와 그의 가족이 서울특별시

를 시작으로 예우를 존중받고 이제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

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살펴

주십사, 단 한 명의 국군포로만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땅을

지켜낸 그의 숭고한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

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

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